
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8. 12. 11.>

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

기준과 방법(제22조제1항 관련)

1.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

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

따라 산정한다.

전체 근로자의
임금 평균액의
증감률

=

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전전보험연도의 7월부터
직전보험연도의 6월까지의근로자 1명당월별월평균임금총액의합계

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 3년전보험연도의 7월부터
전전보험연도의 6월까지의근로자 1명당월별월평균임금총액의합계

비고: "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"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

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.

2. 소비자물가변동률은 「통계법」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청장이

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

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소비자물가변동률 〓

평균임금증감사유발생일이속하는연도의전전보험연도의7월부터
직전보험연도의6월까지의월별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의합계

12

비고: "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"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

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

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

서 반올림한다.


